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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온라인, 지면) 2026. 5. 26.(화) 국무회의 종료시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난임 휴직도 신설

 앞으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

휴직을 쓸 수 있고,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를 상향한다.

 기존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만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실제 돌봄이 필요한 때인 초등 의무교육 시기(학령기) 양육 과정에서 발생

하는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다.

 난임 휴직도 신설된다.

 지금까지 아이를 갖고자 하는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하려면,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해 필요한 

시기에 공무원이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상향은 오는 6월 개정법이 공포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난임 휴직은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법령에서 법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비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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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종전과 같이 

질병 휴직 활용이 가능하다.

  

※(붙임)「국가공무원법」 및「지방공무원법」 개정 내용

담당 부서 인사혁신처 책임자 과  장 이은경 (044-201-8310)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이상필 (044-201-8315)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이정석 (044-205-3341)

지방인사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김정민 (044-205-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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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개정 내용

구분 현행 개정

육아휴직 대상자녀

연령·학령 확대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시행일) 공포한 날

▪육아휴직 대상 자녀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연령 및 

학령 기준을 상향

난임휴직 근거 신설 등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2 등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2 등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난임 치료를 위해 

질병휴직을 활용

▪휴직기간은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난임 치료를 위해 별도의 

청원휴직 사유를 신설하여 

난임휴직으로 활용

▪휴직기간은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